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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June 8, 1999, requested that work-
ing conditions should be reformed ethically right and economically solid for 2.7 billion world labour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quest compensable surgical therapeutic options and to suggest the renewal in 

cogniz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especially in spondylolisthesis. 
Methods：Regarding spondylolisthesis, we obtained data from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KLWC). Spinal 
disease occurrence incidences and medical fees of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NFMI) were analysed. 

The compensated 122 spinal instrumented cases included 117 male and 5 female patients, aged from 23 to 72 years 

old(mean：45±9.85). We compared Korean and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Law. 

Results：Numbers of herniated nucleus pulpus(78 cases), spinal fractures(34 cases) and dislocations(4 cases) 
were claimed after spinal interbody fusion operation and were compensated. These compensated degenerative 

diseases, work related illness, occurred in the course of work. A case of 52-year old spondylolisthesis patient with 

Disability Grade 8 was compensated by KLWC, according to its occurrence at work by accident. With exception of 

trauma at work by accident, current cognizance criteria were too narrow to be compensable, especially in surgical 

therapeutic option, for worker’s spondylolisthesis. 
Conclusion：Considering both worker’s compensation law and clinical pathologic progress, we believe that spon-
dylolisthesis should be regarded as a compensable occupation related disease if and when aggravates rapidly in the 

course of work. We suggest a new cognizance standard to KLWC for labour welfare and proper worker’s com-
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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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관한 연구4)7)9)11)12)16)는 그 동

안 골절이나 탈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척추질환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논란2)6)8)13)을 유발

하였다. 국내에서도 업무현장에서 외상에 의해 발병한 재해성 

척추 골절을 제외하면, 척추전방전위증 등 소위 퇴행성 척

추질환이 산재보험요양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9)10). 

미국 텍사스 산재보상위원회(TWCC)는 1991년부터 1997

년 사이에 업무상 질병 소송이 11만 7,691건이라고 발표하

였다. 1999년 6월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국제노동기구)와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세계

보건기구)은 세계적으로 약 27억명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 개

OOOO    

*본 연구는 대한민국 노동부 연구용역사업 일부지원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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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요구했다. ILO와 WHO가 우려하는 업무상 재해와 질

병은 최근 척추신경외과 영역15)16)에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다. 국내에서

는 업무상 척추질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California 주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법(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600)에 의하면“손상은 반드시 업무에 기인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직접보상방식이나 독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방식 등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를 산업재해보

상보험법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시행하고 있다20). 우리 나라

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에는 적용 및 인정기준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산재 보험대상 질병 가운데 척추전방전위증 등 퇴행성 척

추질환은 그 동안 산재인정이 제한되어 왔다. 척추질환의 신

경학적인 증상들은 발생 기전이나 악화 과정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우가 많아서 재해성과 퇴행성의 구분이 어렵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특히 척추 변형과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척추 병변에 대한 수술 등 산재 요양 

가료 대상에서 대개 배제되었다. 척추전방 전위증 치료를 

위하여 광범위 신경 감압수술 또는 척추 기기고정 및 관혈적 

정복, 자가골 이식수술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들

의 치료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이므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산재 인정 요건의 개선과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업무상 질

병으로서 척추전방전위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

고, 업무상 척추재해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여 제출해 준 연구대상 자료로서, 

1999년 11월 19일 이전까지 업무상 척추질환으로 척추 기

기고정 등 산재요양 가료를 받고 장해 종결한 산재환자 12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23세부터 72세까지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45±9.85세이고 남자가 117명, 여자가 5

명이었다. 근로 복지 공단에서 최근 종결한 환자 가운데 추

락이나 재해 등에 의하여 척추질환 외에 두부 손상, 흉부 

장기 손상과 기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

에서 배제하였다. 척추질환자들의 병명은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척추기기고정 수술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추

출하였다. 
 

2. 방  법 

척추질환 환자들이 의료보험에 의한 자비치료 현황이 어떠

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질병분류(ICD)의 제 10 판에 근

거하여 한국표준사인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의료보험연합

회 3년 연보를 바탕으로 척추질환 전반에 걸친 외래진료 빈

도와 진료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계, 보험자 부담

액 발생순위, 비용 총액 등을 알아보았다. 이들 중 일부는 발

생 경위에 따라 산재보험 가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

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 국내 및 국외 논문과 문헌, 법

령집,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척추전방전위증 환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증세가 악화되는 과정과 비교하여 요통에 

대한 현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았다. 척

추전방전위증의 신경학적 임상 경과에 대하여 향후 치료목적

에 부합하는 산재 인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최근 기기기구사용 척추정복고정술 후 장해 종결한 환자 현

황을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였다. 
 

1) 노동부, 의료보험, 근로복지공단의 환자 연보 

1995년부터 3년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발간한 ’95 의료

보험통계연보 제 18 호, ’96 의료보험통계연보 제 19 호, ’97 

의료보험통계연보 제 20 호를 바탕으로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외래진료실적표를 작성하였다. 의료보험연합회의 상

병명 분류표에 따라 1995년도의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순위

별 외래 진료실적을 발췌하여 표를 작성하고, 단위는 건별, 

일별, 천원단위로 하였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현행 기준을 조사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척추전방 전위증의 진단, 치료, 재활 요양 과정

을 의학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산재환자의 

한해 발생 통계를 노동부 연보를 바탕으로 약 10년 간격으로 

1975년, 1984년, 1995년 그리고 1998년도 자료를 수집하

였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dBST-AT(dBSTAT 

3.0 for Windows, beta version, 2000년)으로 기술통계에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산재질환으로 인정받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현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 최근 척추기기고정수술 후 장해종결한 환자의 분석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1999년 11월 19일 이전까지 업

무상 척추질환으로 척추 기기고정 등 산재요양 가료를 받고 

장해 종결한 환자 가운데 122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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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료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한 내용은 척추기기

고정한 산재척추질병별 환자들의 수와 장해등급, 같은 대상

의 질병별 나이분포, 기기고정 수술을 받은 척추부위 등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기기고정수술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

고, 산재 척추 질환 중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 및 요양관리 방안을 찾기 위하여 퇴행성 질환 등 기존질

환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인정여부 판단 방

법을 알아보았다. 
 

3) 현행 국내와 외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발췌하여 조사하였다. 특

히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국내 예외 기준을 살펴보고 미국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인정기준, 세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만든 독일의 연방보험법 제 548 조,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 

415 조, 영국의 국민보험법 제 7 조, 일본의 인정기준을 조

사하였다. 

 

결     과 
 

1995년, 1996년, 1997년(Table 1)의 외래 진료실적 의

료보험통계연보에서 척추전방 전위증은 달리 분류하지 않고 

있었다. 기타 추간판 장애 빈도가 상위 400례 중 각각 19위, 

20위, 18위이고, 연 외래 진료건수는 연도순으로 1,869,951

건, 2,208,355건, 2,498,180건이었다. 1995년 한해동안 진

료비 합계는 65,469,015,000원이고, 연간 보험자부담계는 

40,431,598,000원이었다.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증은 95년부터 3년간 외래 내원 빈도 상

위 400례 중 각각 22위, 17위, 20위였고. 척추후만증 및 척

추전만증은 95년과 97년 각각 307위와 82위였으며 연 외

래 진료건수는 각각 41,684건과 534,825건, 내원일수는 

연간 116,236일과 1,230,581일, 진료일수는 연간 163,475

건과 1,488,743건, 연간 진료비 계는 930,841,000원과 

11,891,368,000원, 연간 보험자 부담계는 537,874,000원

과 7,858,025,000원이었다. 연간 산업재해환자 발생빈도는 

Table 1. The variables of out-patient department diseases                                   (Unit：No., Day, 1,000 won) 

Diagnosis Year R. No. of exam. Total cost Pt. fee 

Other discoid hindrance ’95  19 1,869,951 65,469,015 40,431,598 
 ’96  20 2,208,355 84,765,825 52,898,957 
 ’97  18 2,498,180 97,076,874 60,737,491 
Lumbar & pelvic muscle sprain, ’95  22 1,622,563 41,783,925 21,802,740 

dislocation ’96  17 2,426,068 54,649,927 34,129,527 
 ’97  20 2,370,173 55,874,709 35,071,982 
Lordosis & kyphosis ’95 307 41,684 930,841 537,874 
 ’96 116 322,233 7,130,320 4,624,892 

 ’97  82 534,825 11,891,368 7,858,025 
R.：rank in 400 diagnostic diseases, No. of Exam.：number of medical examination, Pt. fee：patient-payed medical fee 

      
Table 2. The number of cases and disability grades in compensated spinal diseases treated with spinal interbody fusion. 

DX No. of cases(%) No. of disability grade(%) 

Grades  5  6 7  8 10 11 12 
HNP 78(63%) 2 21 7 42  1  0  5 
Compression Fx 19(15%) 1 11 0  2  3  1  1 
Bursting Fx  9( 8%) 0  9 0  0  0  0  0 
Compound Fx  6( 5%) 0  5 0  1  0  0  0 
Dislocation  4( 3%) 1  0 0  3  0  0  0 
Ligament injury  2( 2%) 0  1 1  0  0  0  0 
Unstable spine  2( 2%) 0  1 0  0  0  1  0 

Spondylolisthesis  1( 1%) 0  0 0  1  0  0  0 
Annulus bulging  1( 1%) 0  0 0  1  0  0  0 

Total 122(100%) 4(3%) 49(40%) 8(7%) 50(41%) 4(3%) 2(2%) 6(5%) 
No.：number     DX：diagnosis     HNP：Herniated Nucleus Pulpus     Fx：fracture 



 
 
 
 
 

조  준·윤도흠·박용구 

J Korean Neurosurg Soc/Volume 29/December, 2000 1603 

노동부 행정 간행물인 산재보험사업연보를 기준하여 1964

년 1,489명부터 증가하여 1984년 159,306명을 정점으로 

1998년도에는 51,514명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기기기구사용 척추정복고정술 후 장

해종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병명 빈도

별로 추간판 탈출증이 78명(63%)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전

방전위증은 단1명(0.81%)이었다. 종결당시 장애 등급은 병

명별로 추간판 탈출증은 8급 42명, 6급 21명, 12급 5명 등

이었다. 압박골절은 6급 11명, 10급 3명, 8급 2명이고, 방출

성골절은 6급만 9명, 복합골절은 6급 5명, 8급 1명이며, 탈

구는 5급 1명, 8급 3명 순이고, 척추전방전위증은 미만성팽

륜증과 함께 8급이 각 1명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척추고정수술 후 장해종결 당시 질병명

에 따른 나이별 결과(Table 3)는 추간판 탈출증은 25∼69 

(44.35±9.51)세, 압박골절 33∼66(47.63±8.47)세, 방출

성골절 23∼62(43.11±11.87)세, 복합골절 28∼72(54.33

±15.17)세, 탈구 46∼52(49±3.46)세의 순이고, 척추전방

전위증과 미만성 팽륜증은 각각 52세, 45세로 나타났다. 척

추기기고정후 장해종결한 환자들의 척추고정부위별로 조사

한 결과는 요추부 82례(67%), 경추부 20례(16%), 요천추

부 12례(10%), 흉추부 5례(4%), 흉요추부 3례(2%)로 나

타났다. 

현행인정 기준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

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

통 또는 중량 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

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

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

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척추전방전

위증이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은 122례 중 1례로 최소 빈

도수였다. 같은 퇴행성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은 특별한 소

수 경우를 제외하면 척추 후궁 절제술과 단순 수핵제거술로 

호전될 수 있음에도 상대적 절대 다수가 척추기기고정 요양

이 인정되었고, 후유장해급여의 대상으로 보상이 인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증보다 신경학적 증상이 훨씬 

분명하고 척추불안정증에 의한 위험요소와 동통,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인정 기준을 재고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결

과가 나타났다. 

 

고     찰 
 

우리나라에서는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부의 고용 

및 노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38년 조선 광부 노무부조 규칙을 제정 공

포하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1963년 11월 5

일“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

월 1일,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를 

열었다. 1981. 12. 17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업무상의 사

유>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일 요건으로 바꾸고 현행 노동부 

예규는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1995년 5월 1일 산

재보험 집행업무가 노동부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

어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 산업재해근로자의 보상

과 요양은 물론 재활훈련도 시행하고 있는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지급된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각 년도의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1995년 이후 평균 약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오다가 1998년도에는 1,451,065,987,000원

이 지급되어 1,556,041,968,000원이 지급되었던 1997년

에 비하여 6.8%가 감소하였으며, 지급건수도 845,108건으

로 전년도 956,763건보다 11.7% 감소하고 있었다. 

1980년도 LaDou 등8)이 축적된 손상이나 질병은 산재질

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연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직업

병이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중 특수한 어떤 조건에 노

출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고, 업무에 기인한 다른 질

환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반

드시 겪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다. 예를 들면, 전염병 지역이나 유행성 질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감염된 물을 마셔야 하

는 상황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정상 조건하에 있는 퇴행

Table 3. Age distribution in compensated spinal diseases
treated with spinal interbody fusion 

DX Range of age (Mean±S.D.) 

HNP 25-69 (44.35± 9.51) 
Compression Fx 33-66 (47.63± 8.47) 
Bursting Fx 23-62 (43.11±11.87) 
Compound Fx 28-72 (54.33±15.17) 
Dislocation 46-52 (49 ± 3.46) 
Ligament injury 32, 38 (35) 
Unstable spine 42, 53 (47.5) 

Spondylolisthesis 52 (52) 
Annulus bulging 45 (45) 

Total 23-72 (45.44± 9.85) 
DX：diagnosis     HNP：Herniated Nucleus Pulpus 
Fx：fractur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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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

행된 것 같은 질병의 경우는 산재보험 진료대상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4)8)11)16)17)는 퇴행성 척추 및 신경 질환 근로자들

을 위하여 더욱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외국에서의 업무상 질병인정 범위를 보면, 미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은 주로 업무 수행성(at work)과 

업무 기인성(by accident)에 두고 있다18)20). 세계 최초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만든 독일에서는 연방보험법 제 548 조

에서 산업재해를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활동에서 입은 재해

로 인정하고,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 415 조는 근로를 계기

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보험법 제 

7 조는 업무 기인하고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정기준과 

법률 내용상 상당부분이 흡사하다. 

의료보험연합회의 외래환자진료에 대한 의료보험통계연

보 조사표에서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인 기타 추간판 장애는 

97년 이전 3년간 연 외래 진료건수가 95년보다 70만 건이 

증가한 결과로 보아 의료보험 진료건수가 종합적으로 증가

하고 있었다. 여기서 척추에 무리한 동작이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지나쳐 악화된 척추 질환은 비록 퇴행성

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보장 성격을 지닌 산재요양 

가료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본인이 치

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

음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신경외과 교과서적으로 척추후궁 협부결손이 척추분리증이

고 척추체가 전위되면 척추전방전위증이다. 선천성 또는 이

형성형, 협부형, 협부결손형, 협부신장형, 퇴행성, 외상성, 병

적, 수술후 등으로 분류된다. Brown 등2) 이미 수많은 학자

들이 보고하였듯이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는 지속적인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에 의해 후관절돌기가 퇴행 변화를 일으킨 

경우이고,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은 심한 외상을 받고 협부가 

골절 등 결손된 경우5)이다. 병적 척추전방전위증은 골질환

에 의해 척추의 경부, 협부, 상하후관절돌기 등이 파괴되어 

전방전위가 일어난 것으로 Jakab 등6)은 1989년 직업성 척

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을 보고하였다. 수술후 척추 전방 

전위증은 요추 감압술때 광범위하게 제거하거나 후관절돌기

를 제거했을 때 잘 발생하므로 산재질환 치료 과정에서 악화

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척추전방전위증이 모

두 퇴행성 척추질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산재 환자 수술 부위를 보면 요추부와 경추부21), 요천추부

의 척추분절을 고정한 환자가 많다. 척추고정수술 후 장해 종

결 등급 결과도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6∼8급이고 압박

골절은 대부분 6급, 방출성골절은 6급, 복합골절은 대개 6

급, 탈구 8급 이었다. 결국 척추기기고정만 하면 전형적인 추

간판 탈출증도 척추골절이나 탈구와 비슷한 6∼8급으로 장

해종결되고 있다. 경직된 현행 장해인정기준에서 척추 1개

분절 고정은 8급, 척추 2개분절 고정은 6급이라는 기계적 기

준이 큰 문제점이다. 뚜렷한 적응증에 대하여 분명한 의학

적 판단에 따라 시행된 최적의 척추고정수술이었다면, 일부 

신경학적 결손이 분명한 장해를 제외한 대다수가 수술 후 개

선되고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

준으로는 커다란 장애인으로 남고, 높은 장해등급에 따라 고

액의 보상을 받게되어, 고비용으로 큰 수술을 하였으므로 커

다란 장해자가 되었고 높은 보상을 받게된다는 모순이 남는

다. 한편, 척추기기고정으로 치료해야할 여지가 많은 척추전

방전위증은 외상성이든 퇴행성이든 아예 업무상질병 예외규

정을 두고 배제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요소에 의해 척추안

정요소가 파괴되면 추간에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므로 척

추전방전위증 환자들의 증상은 심해진다.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세가 진행되는 척추전방전위증은 수술적 치료1)3)14)19)를 고

려하여야 하고, Grade 2 이상의 심한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척

추기기고정수술은 조기안정성 획득, 척주 배열 이상의 용이

한 교정, 골 유합률의 향상 등 장점 때문에 이미 일반화 되

어있음1)14)19)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기준은 이에 대한 인식

과 적용이 미흡하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산재인정기준에 대

한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보면, 척추분리증 등 기존 질환이 있

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재해

가 발생하고, 재해와 질병 또는 질병의 원인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서 자연경과를 지나쳐 악화하여 척추전방전위

증으로 발생된 경우는 기존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일지라도 

산재요양가료를 폭 넓게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채택되어

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을 보면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

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치료종결 당시 남아있던 요추간 다발성 수핵 탈출증 및 요

추부 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

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

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척추기기고정 환자 대다수가 

추간판 탈출증인 점으로 보아, 척추기기고정 남발을 억제하

기 위한 불인정 기준과 장해여부 재심사 과정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업무상질병인정범위 확

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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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척추분리증 등 기존 질환이 업무

상 사유에 의하여 자연 경과를 지나쳐 악화된 경우는 산재보

험 대상으로 분리 판단되어야 한다. 

3) 척추전방전위증 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척추 전

방전위 정도가 심해지거나, 사지 운동마비를 보이거나, 근력

약화, 대소변장해, 근전도상 이상 소견 등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면 척추 불안정증을 고정시키기 위한 척추기기고정이 

타당하고, 새로이 산재 업무상 질병 요양 인정 기준을 개선,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척추질환의 장해인정기준이나 보상기준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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